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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제11조제1항[별표2]의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   라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

대상자의 외래진료비(비급여 제외) : 면제

  ②「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 4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

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
  ③「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①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
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「평창군 병역명문

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

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

을 감경한다.



  ④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    제6조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부터 제12호로 하고, 제10호를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 10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

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
  ⑤「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제4조제1항제1호 마목부터 아목을 바목부터 자목으로 하고, 마목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   마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

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

경우

  ⑥「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제7조제2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   바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

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

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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